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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31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o 일    시: 2020. 11. 24.(화요일), 10:30

o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o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권헌영(분과위원장), 박성호, 박정인, 임형주 위원, 홍지만 위원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0-305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ㆍ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ㆍ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ㆍ제3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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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703건(안건번호 제2020-157298호~157706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703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o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 6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총 221개의 

URL 정보에 관해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건번호 제

2020-54092호~54312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6개, 총 221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

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o 제3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 주요내용: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명령을 청구한 37건

(안건번호 제2020-3675호~3711호)

- 회의결과: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20개 안건,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9개 안건(9개 안건은 부결사유 중

복)을 부결하고, 17개 안건은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전체위원회에 

회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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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권헌영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317회 저작권보호심

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305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권헌영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전차 회의록 4쪽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명, 5쪽에 

사이트명, 6쪽에 업체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참고로 

비식별 처리해야 할 부분은 취소선으로 미리 회의록에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

식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

할 것으로 생각됨.

- B 위원, C 위원, D 위원,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

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명, 사이

트명, 업체명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건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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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

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 대상의 주

요 권리자는 ‘일본 NTV’, ‘소니픽처스엔터테인먼트’, ‘넷플릭스’, ‘이

십세기폭스’, ‘미국 Showtime’, ‘워너브러더스’, ‘미국 CWTV’, ‘tvN’,

‘TV조선’, ‘Google Inc., ’Adobe Systems Inc.‘, ’Autodesk Inc.‘, ’(주)

한글과컴퓨터‘ 등임. 이러한 권리자를 위하여 현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

리인으로 지정된 위원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

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위원님들께서는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권헌영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37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703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57298호~157706호는 보호원이 정보통

신망을 조사하여 발견한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보호원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기 위하

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불법 복제한 컴퓨터 프로그램, 만화,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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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그 중 일부 안건을 설명하겠음.

(방송 ’명탐정 코난‘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네이버 블로그에 스트

리밍 형식으로 한 화 전체 분량을 게시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

고 있음.

(영화 ’검객‘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밴드‘에 영화를 MP4파일로 게

시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음. 해당 밴드는 누구나 밴드를 

검색해 찾을 수 있고 밴드 소개와 게시글을 볼 수 있음. 영화 ’검객

‘은 2020. 9. 23. 개봉한 국내 영화임.

(음악 ’MAGO(가수: 여자친구)‘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웹하드 사

이트에서 100곡의 음원파일을 압축하여 40포인트에 판매 중임. 여자

친구의 ’MAGO’는 2020. 11. 9. 발매된 앨범의 타이틀곡임.

심의위원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안건 목록 및 증거자료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권헌영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심의안건 목록과 모

니터링 자료를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0-157298호~157706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E 위원: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발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게시물은 모두 불법 복제하여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

매하거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

됨. 가결 의견임.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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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우므로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 D 위원, B 위원: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157298호~157706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

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가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건번호 제2020-157298호~157706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

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o 제2호 :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 6쪽부터 10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

개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54092호~54312호의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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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3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제3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 10쪽부터 18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Contact(International)의 증거력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17

개 안건은 전체위원회에 회부하고 나머지 20개 안건{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20개 안건,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

한 9개 안건(부결 사유 중복 9건)}은 부결함”

4. 폐회 선언

o 권헌영 분과위원장이 제31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31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12. 1.

분과위원장 권헌영

위원 박성호

위원 박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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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임형주

위원 홍지만


